
부산지방공단스포원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

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

제103차 2023. 3. 13.

○재적 : 8명 □ 의안번호 : 제2023-1호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

              통합계약서 승인(안)

 ○ 통합근거

  - 市 공공기관 통·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공포(‘22.12.28.)

  - 스포원↔시설공단 통합계약 체결(‘23.1.27.)

 ○ 통합내용

  - (조직/인사/보수/규정) 양 기관 선 통합후 전문용역 활용 일원화 추진

  - (예산) 23년도 양 기관 기존편성 예산 범위 내 운영 

  - (전산) ERP 등 양 기관 시스템 중 1개 결정 

  - (노무) 임금·단체 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체결 전까지 

          기존 협약 포괄 승계

□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 

원안가결

∙찬성(8명)

이남국

김석빈

박태성

남정은

엄회기

김문규

조송현

이주식



부산지방공단스포원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

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

제103차 2023. 3. 13.

○재적 : 8명 □ 의안번호 : 제2023-2호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해산결의(안)

 ○ 통합 및 해산 근거

  - 市 공공기관 통·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공포(‘22.12.28.)

  - 스포원↔시설공단 통합계약 체결(‘23.1.27.)

 ○ 관련법령

  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(해산) 및 상법 제5절(해산) 준용

 ○ 통합 및 해산 절차

  1. 市 조례 의결·공포  :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・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공포
  2. 통합정관 작성 : 통합 정관 市 조례 개정사항 반영 

  3. 통합계약서 작성 : 통합 기일, 통합 방법, 권리·의무 승계 등

  4. 사전공시 : 통합계약서(해산/통합 이사회 개최 2주전) 및 재무상태 등 공시

  5. 통합승인 : 양 기관 이사회 의결(스포원은 해산결의 포함) → 부산시 승인

  6. 채권자 보호절차 : 통합승인 공고, 이의신청 접수 등  

  7. 보고총회 :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후 통합사항 등 이사회 의결 → 부산시 보고

  8. 해산등기 및 행정절차 이행 : 공단 해산 등기 및 인수인계서 작성 등

□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원안가결

∙찬성(8명)

이남국

김석빈

박태성

남정은

엄회기

김문규

조송현

이주식



부산지방공단스포원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

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

제103차 2023. 3. 13.

○재적 : 8명

□ 의안번호 : 제2023-3호 2022년도 세입․세출결산(안)

 ○ (관계법령) 지방공기업법 제35조, 제66조, 제75조

□ 예산결산 내용

 ○ (수입결산) 35,423백만원(이월재원 1,173포함)

 ○ (지출결산) 32,041백만원

 ○ (자금결산) 

   - 전기이월 :  1,173백만원

   - 수    입 : 34,250백만원

   - 지    출 : 32,041백만원

   - 차기이월 :  3,382백만원(잉여금 3,368 / 사고이월 14)

□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원안가결

∙찬성(8명)

이남국

김석빈

박태성

남정은

엄회기

김문규

조송현

이주식



부산지방공단스포원 제104차 이사회 회의록

회 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

제104차 2023. 4. 26.

○재적 : 8명
□ 의안번호 : 제2023-4호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등 통합경과 및 
              승인의 건
 ○ 관련 규정
  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2(해산)
   ▻ 공단은 합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.
   ▻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
     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- 상법 제526조 (흡수합병의 보고총회) 
   ▻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‧‧‧ (중략) 제527조의3제3항 및
     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
     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 ○ 경과 보고
  - 통합 계약서 승인 및 해산 결의 (제103차 이사회) : 2023년 3월 13일(월)
  -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: 2023년 3월 22일 ~ 2023년 4월 21일 (1개월)
  - 채권자 보호 내용 (최고 채권자 총 28건)
  - 이행방법
   ▻ 시보 공고 게재(부산시보 제2074호) : 2023년 3월 22일 (수)
   ▻ 일간지 공고 게재 (국제신문) : 2023년 3월 22일 (수)
   ▻ 홈페이지공고 게재(2023-17호) : 2023년 3월 22일 (수)
   ▻  개인별 최고 내용증명 발송 : 2023년 3월 22일 (수)

 ○ 이의신청 접수여부 : 없음.

□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원안가결

∙찬성(8명)

이남국

김석빈

박태성

김창덕

엄회기

김문규

조송현

이주식


